
  

소송종류  민사소송 법 원 명  인천지방법원

사건번호  2016가소○○○○○○ 사건유형  손해배상(기)

원    고  ◇◇◇외 1 피    고  □□□외 4

판결선고일  2016. 9. 6. 비    고

사건개요

- 원고 ◇◇◇은 ○○초등학교 재학생 중이던 2015. 12. 18. 9:45경 피고 

□□□이 다리를 걸어서 함께 넘어지면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, □□

□은 2016. 1. 17.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의에 따라 서면사과 처분을 받음 

- ◇◇◇의 모 ◆◆◆은, 담임교사 ○○○이 2015. 6. 3.부터 이 사건 전까

지 6개월 동안 ◇◇◇이 여러 차례 걸쳐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함에

도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피고 인

천광역시도 학생들을 보호·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 제기

- 피고 □□□,그의 법정대리인 ■■■ 및 ●●●에 대해서는 청구가 일부 

인용되었으나, 피고 ○○○ 및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

주    문

1.피고 □□□, ■■■, ●●●은 공동하여 원고 ◇◇◇에게 3,361,820원, 

원고 ◆◆◆에게 1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. 4. 12.부터 2016. 

9. 6.까지는 연 5%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
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원고들의 피고 □□□, ■■■, ●●●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○○

○,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□□□, ■■■, ●●● 사이에 생긴 부분의 

1/2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 □□□, ■■■, ●●●이 부담하고 원고

들과 피고 ○○○,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

-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◇◇◇에게 10,000,000원, 원고 ◆◆◆에게 

2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

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손해배상(기) 청구소송



판결이유

- 피고 ○○○,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폭력행위의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

예측할 수 있어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

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없음


